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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지에스아이엘(이정우) ② 두산건설(주)(이병화) ③ (주)

한라(정몽원, 박철홍)

나. 전화번호 : ① 070-7574-1728 ② 02-510-3272 ③ 02-3434-5494

2. 명칭 : 터널 및 지하구조물 공정에서 근로자 위치측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안전관리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구조 및 설계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터널 및 지하구조물 공정에서 근로자 위치측위를 기반으로 안전한 터널 공사를 가능

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이다. 터널공사현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근로자 위치측위 장비, 터널

근로자를 위한 착용형 장비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다양한 터널 공정별 작업 순서와 터널 공정상황에

기반한 위험예측 분석을 통하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리 기법이다.

<범위>

실시간 터널작업 공정분석에 기초한 위험성평가 및 위험예측을 구현하기 위하여 터널근로자 식별을

위한 착용형 장비,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무선신호 송수신 및 터널 내 환경정보획득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터널근로자 출역상황,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 위험성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터널 내 근로자

위치 및 작업 현황파악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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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지텍크(이민희) ② (주)서영엔지니어링(박광준, 최태형)

③ 삼부토건(주)(남금석) ④ 최용규

나. 전화번호 : ① 051-621-6911 ② 02-6915-7000 ③ 02-3706-2012 ④ 051-663-475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56호

3. 명칭 :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시험방법으로 1,000kgf/cm2

이상의 고유압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말뚝의 한정된 단면에 고유압 잭의 배치를 원활하게 하여 시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압잭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며, 설치 및 해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의 상하 변위 측정봉, 상하판 변위 및 유압잭의 팽창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팽창변위계, 복동식

고유압 장치의 상호간을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동조식 배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범위>

고유압 장치, 원터치 방식의 상하 변위 측정봉, 팽창변위계 그리고 상호 연결된 동조배관시스템으

로 구성되며, 재하시험 후 실린더를 복귀하고 빈 공간에 그라우팅이 가능한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현

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5. 보호기간 : 2012.05.29 ～ 2017.05.2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0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